
Ⅱ 2021년 1분기 예비비 사용보고

 보고개요

○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

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

○ 보고내용 : 2021년 1분기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내역

- 사용내역 : 총 1건, 262,000천원

【상세내역】

(단위:천원)

연번 부 서
세부

사업
통계목 예산현액

사용액
승인일

증 감

262,000 △262,000

1
소상공인
정 책
담 당 관

예 비 비
일 반 예 비 비
(801-01)

126,560,456 - △262,000

’21.
4.2.서 울 경 제

활 력 자 금
지 원

자 치 단 체
경 상 보 조
(308-01)

- 185,000 -

공기관등에대한
경상적위탁사업비
(308-11)

- 77,000 -



 예비비 사용 사유

○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(262,000천원)

-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 및

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에

대해 정부지원에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「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」 사업을

시행하게 되었음

- 이에「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」사업의 추진을 위해자치구별 현장접수처 운영

및 신청 시스템 운영․데이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음

(단위:천원)

부 서
세부

사업
통계목 예산현액

사용액
승인일

증 감

262,000 △262,000

소 상 공 인
정 책
담 당 관

예 비 비
일 반 예 비 비
(801-01)

126,560,456 - △262,000

’21.
4.2.서 울 경 제

활 력 자 금
지 원

자 치 단 체
경 상 보 조
(308-01)

- 185,000 -

공기관등에대한
경상적위탁사업비
(308-11)

- 77,000 -

붙 임 :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 개요 1부



붙임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

코로나19로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

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지원에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함

 사업개요

○ 지원대상 : 집합금지·제한업종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

- 1인 1개 사업체,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

※ 버팀목자금 플러스 (중소벤처기업부, ’21.3.29.~ )

* 지원자격 :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, ’20년 매출액 집합금지·제한업종은 10~120억원 이하

매출감소 일반업종은 10억원 이하, ’21.2.28 이전 개업, 신청당시 영업 중

* 지 원 금 : 집합금지·제한업종(300~500만원), 매출감소 일반업종(100~300만)

* 소요예산 : 6.5조원

○ 지원금액 : 정부 지원금 대비 집합금지 업종 30％, 집합제한 업종 20％

가산 지원(업종별 60~150만원 차등 지원)

구 분
집합금지

집합제한
일반업종

연 장 완 화 경영위기 매출감소

판단기준 집합금지 연장 금지→제한전환 집합제한 지속 매출 20% 이상
감소 업종

사업체별 매출
감소

업 종
실내체육시설,
노래방, 유흥시설

등 10종

학원,
겨울스포츠시설

등4종

식당·카페,
숙박, PC방 등

10종

여행, 공연등
11개업종

일반업종
(매출10억원이하)

정부지원금
(만원) 500 400 300 300～200 100

지급대상
(만개)

6.5
(정부 18.5)

21
(정부 96.6) (정부 26.4) (정부 243.7)

지원단가
(만원) 150 120 60 - -

○ 지원규모 : 약 275,000개소, 총 2,141억원(재난관리기금)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접수(’21.4.7.) 우선 시행 후 현장 접수(’21.6.1.) 병행

 향후계획

○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신청접수 및 지원금 지급 : ’21.4. ～ 7.


